
농약, 일부제품 인터넷판매 허용

이르면 2012년 1월부터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농약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농림수산식품부는 천연식물보호제와 같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대해 인터넷 및 통

신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,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하는 등 농약을 부정하게

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5일

발표했다.

농식품부는 “개발과 유통, 사용이 활성화될 것”이라며, “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부정농약의 유통 금지

등 농약 유통질서를 개선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부정농약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, 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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